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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효 로 하나의 수출 상대국에서 적용 가능한 협정이 개 이상인 국가 국가 협정RCEP ('22. 2. 1.) FTA 2 (1 多

국 의 활용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신고서상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이 아래와 ) FTA ‘FTA C/O ’ 

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적용시점I. 

적용시점 년 월 일 시경부터 전산 반영 시점: 2023 5 4 20 ( )ㅇ 

대한상공회의소 신청 시스템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* FTA C/O 

변경내용II. 

발급여부 가 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발급신청 가능1. ‘FTA C/O ’ ‘Y’ FTA C/O 

발급여부 가 인 수출신고건은 로 정정 후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2. ‘FTA C/O ’ ‘N’ ‘Y’ FTA C/O , 

이 경우 정정신청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

적용대상 항목 수출신고서의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: ‘FTA C/O ’ ‘ ’ㅇ 

적용요건 정정사유코드를 발급여부 정정 으로 입력: ‘31. FTA C/O ’ㅇ 

적용절차 수출신고 정정신청 자동 승인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: , ㅇ 

참고사항III. 

1.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는 수출신고 정정 신청은 자동승인‘FTA C/O ’ ‘ ’  

및 정정 불이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

발급여부 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음2. ‘FTA C/O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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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신고서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일자 알림FTA C/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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